
재일대한기독교회	 재판규정	 

	 

제	 1	 조	 재판의	 목적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에서의	 범죄소송은	 

치리회에서	 심의하여	 판결을	 내린다.	 

제	 2	 조	 재판의	 원칙	 재판은	 성경과	 헌법과	 계규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제	 3	 조	 재판의	 구성	 범죄소송이	 일어났을	 경우,	 신속하게	 치리회를	 구성하고	 재판에	 

의해서	 그	 범죄의	 유무를	 심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치리회는	 계규	 제3조에	 따라서	 

구성되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치리회원이	 될	 수	 없다.	 재판에서의	 

피고인이란,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의하여	 고소(고발)되어	 치리회에	 기소된	 자이다.	 

제	 4	 조	 변론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변론은	 전부	 

조서로서	 남겨진다.	 

제	 5	 조	 재판	 １．기소가	 있을	 때에는	 기소장의	 본문을	 제1회	 재판기일의	 10일전까지	 

피고인에게	 송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２．피고인은	 기소장에	 대해서	 반론할	 권리가	 있다.	 

반론을	 위한	 서류,	 증거제출을	 위해,	 혹은	 신체적	 이유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재판기일의	 연장을	 최대	 30일까지	 기일연장을	 청원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증거인멸이나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은	 연장청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３．피고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을	 세울	 수	 있다.	 단,	 대리인은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세례교인이지	 않으면	 안된다.	 

제	 6	 조	 결석재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출정을	 거부하여	 2회	 이상	 결석한	 

경우는	 당사자의	 출석이	 없어도	 개정할	 수	 있다.	 

제	 7	 조	 판결	 치리회는	 재판에	 제출된	 모든	 것으로	 정당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피고사건이	 죄과가	 되지	 않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에는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범죄가	 확인되었을	 경우는	 계규	 제4조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하고	 7일	 이내에	 판결문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그리고	 그	 판결에	 관해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징벌내용,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8	 조	 공소	 제7조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	 신청이	 있는	 자는	 재심사를	 상급치리회에	 

요구할	 수	 있다.	 １．공소기간은 	 판결고지일로부터	 14일로	 한다.	 그	 기간내에	 

공소취의서를	 상급치리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２ ． 공 소 에 	 따른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무죄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	 치리회가	 부담한다.	 ３．

공소취의서를	 수취한	 상급치리회는	 60일	 이내에	 공소취의서를	 심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급치리회에서	 재심의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공소기각으로	 한다.	 

제	 9	 조	 특별재심청구	 

제1심이	 치리위원회의	 경우,	 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는,	 재심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다.	 

청구방법은	 제8조에	 준한다.	 

제51회정기총회(2011년10월11일)에서	 결의	 승인	 


